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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자 선정 관련 이익 제공 등 관련규정 위배사항 시정 지시

 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

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,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

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규정*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아 관할 

지자체에 사실확인 및 위배 시 시정조치토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.

* (도시정비법 제132조)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, 향응 또는 그 밖의
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

* (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)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
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

□ 국토교통부는 작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

논란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

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*한바 

있다.

* 이사비, 이주비 등 시공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요구 및 제안을 금지, 특화
설계 등 대안설계 시 구체적인 시공내역 포함

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

재연될 우려가 높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사실 

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.



□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

사례 등을 적극 알리고, 관리·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ㅇ 또한,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될 경우 국토

교통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, 위배사항이 발견

될 경우 시정명령,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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